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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리 원회

1.안건명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한의견청취(안)

(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에 한 사항)

2.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368 2011.06.102011.06.17제231회정례회제3차도시 리 원회(2011.6.28) 조건부 동의

3.제안이유 요지 (주택본부장 김효수)

가.제안이유

○ 정비 정구역 지정 추진 사유

-정비 정구역은 315개소로 2006년 단독주택 재건축도입으로 격히 증가

-정비 정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나,양호한 주거지의

슬럼 가속화,부동산 투기,주민 갈등 양산 등 부작용도 발생

○ 서울시 『신주거정비 5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이행

-정비 정구역의 신규지정 올해로 종결 ⇒ 정비 정구역 제도 폐지,

주거지종합 리계획으로 환

- 회에 한하여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최소한의 범 로 정비 정구역 신규 지정과 불합리한 정비 정

구역의 변경 지정 추진

○ 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을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해 「도시 주거

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상정함

나.주요 요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제2006-95호(2006.3.23)호로 고시되고,

제2010-421호(2010.11.25)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 정

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 사항임.



□ 정비 정구역 지정 :별첨

1)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11개소(신규 9개소,변경 2개소)

2)단독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37개소(신규 35개소,변경 2개소)

3)공동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25개소(신규 25개소)

□ 환경계획

1)주택재개발부문 제6장 부문별 계획,6.환경계획,3 주거지의 환경계획 기

2)주택재건축부문 제3부 부문별 계획,6.환경 리계획,2 주거지 환경계획 기

당 변경(신 ) 비고

없

□ 장애 생 경에 한 계

 장애 ․ ․여  등  도시  통수단, 건 물 등  용하는  

편없는 생 경  하  해 장애물 없는 생 경 증 도

를 용하여 계  수립한다.

□ 죄  경 계(CPTED)에 한 계

  건 계나 도시계  등  통해 상지역  어  공간특  여 죄

가 생할 를 고 지역주민들  안 감  느끼고 삶  질  향

상시킬 수 는 합  죄 에 한 계  수립한다.

□ 여  편 시  에 한 계

  여  편 시  증진  하  해 비사업에 편 공간, 

하는 공간, 안 한 공간, 쾌 한 공간에 한 계  수립한다.

본계

6. 경계

(주택재개 )

본계

6. 경 리계

(주택재건 )



당 변경 비고

□공공시  보  극  하  한 

티브 도

  또한 공공에  매 하는 시  학 , 공용  

청사 등에 해 도   개 가능

용 률 산 시 고 하여 공공에  매 하는 

공공시  보에 한 거 감  감하고  

한다.

  그래  개 가능용 률 산 시 공공에  매

하는 시 에 해 시 지  1/3  

고 하여 극  시  보를 도하고  

한다

□공공시  등 보  극  하  

한 티브 도

  또한 공공에  매 하는 시  학 , 공용  

청사 또는 학  숙사 지 등에 해

도   개 가능용 률 산 시 고

하여 공공에  매 하는 공공시  등 보

에 한 거 감  감하고  한다.

  그래  개 가능용 률 산 시 공공에  

매 하는 시  또는 학  숙사 지 

등에 해 시 지  1/3  고 하여 

극  시  보를 도하고  한다.

본계

3. 용  계

   157쪽 하단

(주택재개 )

당 변경 비고

□공공시  용지  연동  계 용  

  용 률 티브 도는 가  보  공공

시  용지  연동  계 용 률  용하는 

식    공공시 용지  상  는 

는 도시계 도 , 학 용지, 공원용지, 

공용  청사 등  에 해당 다.

  러한  개 하  하여 본 본계 에

는 공공에  매 하는 시 지에 해

는 시 지  1/3에 해당하는 티

브를 공해 시 지를 효과  보하

고  한다.

□공공시  용지 등과 연동  계 용  

  용 률 티브 도는 가  보  공공시  

용지 등과 연동  계 용 률  용하는 식

   공공시 용지 등  상  는 

는 도시계 도 , 학 용지, 공원용지, 공용  

청사, 학  숙사 지 등  에 해당 다.

  러한  개 하  하여 본 본계 에

는 공공에  매 하는 시 지 또는 학  

숙사 지에 해 는 시 지  

1/3에 해당하는 티브를 공해 시 지를 

효과  보하고  한다.

본계

2. 용  계

 177쪽  상,  단

(주택재건 )

□ 건축물 도계획

1)주택재개발부문 제6장 부문별 계획,3.건축물 도계획,3 용 률 계획,

1)용 률 인센티 의 도입

2)주택재건축부문 제3부 부문별 계획,3.건축물 도계획,2 용 률 계획,

2)용 률 인센티 제도의 용



당 변경(신 ) 비고

없

 □ 가  상   건립

  ○ 비사업  건립 는 가 수가  거주 가 수 미만  

건립 는 경우 원주민 재 착률 등  지원하고, 주택공  를 

해 1  내에  공간  할하여 2가 가 거주할 수 는  

  주택 건립 계  수립한다.

본계

7.  주거안 책

(주택재개 )

본계

7. 주거안  책

(주택재건 )

□ 세입자 주거안정 책

1)주택재개발부문 제6장 부문별 계획,7.세입자 주거안정 책

2)주택재건축부문 제3부 부문별 계획,7주거안정화 책

4.주민 의견 청취에 한 사항

○ 주민 공람공고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39호(2011.6.9)

-공람기간 :2011.6.9〜 2011.6.23(15일간)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강북구청 주택과 외 19개 구청 정비사업 소 부서

5. 계기 (부서) 의에 한 사항

○ 2011.6.8~ 2011.6.23 계기 의

6.검토보고 요지(수석 문 원 김 종식)

□ 기본계획 변경안의 개요 추진배경

○ 본 기본계획 변경안은 총 73개소의 정비 정구역을 신규 는 변경 지정하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환경계획과 건축물 도계획,세입자 주거안정 책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서울특별시장이

2011.6.10.제출하여 2011.6.17.우리 원회에 회부되었음.



○ 변경안의 추진배경을 말 드리면,첫째,「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 운용 인 「2010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이미 종료되어 2020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체하는「주거지종합 리계획」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도시재생 법제개편의 지연으로

「주거지종합 리계획」 수립 한 지연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기존의 정비 정구역은 변경 해제하

고,신규 지정은 년에 한해 최소한의 범 에서 지정하여,새로운 계획체제 도입 이 까지 도시․주거환

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정구역 제도를 운 하고,둘째,사회 약자 배려 계획과 범죄 방 환경설계계

획,세입자 주거안정 책 등을 신설 는 변경함으로써 편리하고 안 한 생활환경 조성과 정비사업의 공

공성을 확보하기 한 것임.

 ※ 진경

  ○ ‘10.12.31  2020 울시 도시 ․주거환경 비 본계획 진 안 보고

               (시장  518호, ‘10.12.31)

  ○ ‘11. 2.28  비 역 신규(변경) 지 에 른 후보지  통보(시→ )

  ○ ‘11. 4.15  비 역 신규(변경) 지 에 른 후보지 ( →시)

  ○ ‘11. 5.12  비 역 해 에 른 주민 공람 (5.12 ~ 5.26)

  ○ ‘11. 6. 1  행 한에 른 도시계획 원회 심

  ○ ‘11. 6. 8  비 역 신규  변경지 에 른 주민 공람 (6.8 ~ 6.23)

□ 주요 사안에 한 의견

○ 먼 ,정비 정구역의 신규 변경 지정과 련하여,당 자치구청장이 신청한 99개소에 한 서울시

검토결과,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11개소(신규 9개소,변경 2개소),단독주택재건축 37개소(신규 35

개소,변경 2개소),공동주택재건축 신규지정 25개소로,최종 으로 73곳을 선정 입안하 음.

-입안된 신규지정 69개소 변경지정 4개소에 해서는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 15일간 공람

공고하 으며,아울러 이들 지역에 해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 유입방지를 해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 제한에 한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2011.6.1)등을 거쳐 공람

공고와 동시에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음.선정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참고로 신청된 99개 지역 제외된 지역은 노후도 미달 10개소,지구단 계획 추진 인 곳이 2개소,

정구역 지정시 설치된 도시계획도로 삭제 지역 4개소 등 총 26개소임.

 ※ 비 역 후보지  

  ○ 2010년말  비 역지  건 충  지역

  ○ 시  양호한 1 주거지역 

  ○ 주민동  : 토지등  견 50% 상 확보, 확보  견  50% 상 찬  지역



<신청지 공람공고 상지역 황>

신청지역 공람 상 공람

합계 99 73 26

주택재개
신규 10  9  1

변경  2  2  0

주택재건
단독

신규 50 35 15

변경  5  2  3

공동
신규 28 25  3
변경  4  0  4

○ 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종 계획체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거지종합 리계획’수립

체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년도 말 기 으로 정비구역 법정지정요건 충족지역으로서 체 토지등소

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물어 확보된 의견표시 50% 이상이 찬성하는 곳에 한해 년을 마지막

으로 최소한의 범 에서 지정하기 해 제출된 것으로 이해됨.

-다만,해제요청지 31개소(의안번호 367)와 같이 사실상 소유하는 토지․주택건축물 유형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고,일반 으로 정비 정구역 지정 당시 찬성했던 주민이 사업이 경과할수록 입장을 달리하

는 경향을 보인다는 에 비추어 사업비 등 실태조사 없이 행한 주민의견만으로 지정 여부의 타당성을

객 으로 검토하기란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됨.

○ 요컨 신청지 73개소에 한 토지․주택 건축물 유형,주거지종합 리계획 수립방향과의 정합성 비

검토,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해서는 련부서 의견 주민공람공고(2011.6.8~6.23)결과와 신청지별 기 조사 특성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단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됨.

○ 공람기간내 제출된 의견은 25개 구역(재개발 4,단독주택재건축 18,공동주택재건축 3)에 33건이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정구역 신규지정 반 ,당 구청장 신청안 로 지정 요구,일부 포함 는 일부

제척 등의 의견으로 나 어 볼 수 있음.

○ 신규지정 반

-단독주택재건축 상지로서,양천구 신월동 207-1번지 일 ,강서구 등 동 365번지 일 ,강서구 공

항동 61번지 일 ,마포구 성산동 165번지 일 , 악구 신림동 562번지 6755번지 일 , 악구

남 동 1072번지 일 , 진구 장동 145-8워커힐아 트,서 문구 연희동 723-10번지 일

홍제동 36번지 일 등으로 총 11개 지역임.



-이들 지역 양천구 신월동 207-1번지 일 (1.06ha)는 노후․불량주택 집지로서 부분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인 지에 신월 간이 야구장과 서서울 공원이 치하고 있음.신청당시 구청의 주민설문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78명 40명 응답에 33명이 찬성(83%)하 으나,주민공람결과 20명이 구역지정

반 의견을 제출하 는데,그 이유는 정비 정구역에 반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 이 3분의 1이상

으로 향후 조합설립요건인 3분의 2에 미달될 것이라는 것임.반 의견에 해 서울시는 당 이 지역은

서서울 호수공원내 신월간이 야구장 건립 당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으로서,당시 민원과 련하여

2008.4.3.서울시 행정2부시장 주재 민원 책회의에서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시 동 지역을 재건축정비

정구역에 포함하여 용도지역 종변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지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 강서구 등 동 365번지 일 는 공된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불량건축물 50%,15년 이상된 다

세 ․다가구가 총 건축물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고,신청당시 주민 찬성

률이 54%(토지등소유자 716명 385명 찬성)이나,공람공고시 78명이 노후건축물 기 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며,반 의견을 제출하 음.

- 진구 장동 145-8워커힐아 트 일 (11.3ha)는 2006년 재건축기본계획수립시 의 상구역1)으

로 지정되었고,2010년말 노후도 충족 입주민들이 자체 으로 동의서를 징구하 으나,공람결과

320명의 주민(토지등소유자 616명)들이 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60% 동의)에 있으므로 정구

역 지정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 음.

○ 당 구청장 신청안 로 지정 요구

-당 후보지 신청안 로 지정해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2개 구역이며,민원을 별도로 제출한 곳은

1개 구역으로서,총 3개 구역임.

-이 서 구 단독주택재건축 신규 지정 신청 지역인 방배동 900번지 일 는 당 구청에서 정비 정

구역 지정지로 신청한 지역이나,서울시 검토 결과 노후도 미달(신청시 노후도 :67.8%이나 서울시

확인 결과 66.1%),노후도 충족을 한 일부 토지 제척에 따른 구역경계 불합리,진입도로 확폭 곤란

정구역 지정과 련한 찬․반 민원 제기 등의 이유로 정비 정구역 지정 상지로서 불합리하다고

단하여 공람공고 상에서 제외하 으나,동 지역은 기본계획(2006재건축부문)상 우선검토구역2)이

며,2005년 4월 조합설립추진 원회를 구성하여 정비 정구역 지정을 받기 해 노력해 왔으며,서 구

청에서 정구역 지정을 한 주민의견 조사시 토지등소유자 198명 158명(회수율 79.8%)응답에

148명(93.7%)이 찬성 의견을 제시하여 지구지정을 신청하 으나,서울시가 진입로 확보와 구역정형화

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용함으로써 정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검토하여 정비 정

구역에 포함시켜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 음.

1) 의 상구역은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첨 하게 립하여 의견조정에 소요기간

이 필요한 구역,주민의견에 따라 일부 제척시 구역면 이 1ha미만이 되어 정비 정구역 기 에

미달되는 구역 등임.(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p.121)

2)우선검토구역은 주민공람결과 주민이 제시한 자료상의 노후도가 60% 이상인 지역으로 기본계획

상 정비 정구역으로 포함하지 않으나 추후 상지역에 한 노후도 지정요건 등을 면 하게

검토하여 정비 정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도시계획 차를 거쳐 정비 정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부문,p.121)



- 한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 (1.32ha)는 공동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신청지로 번 입안사항에

신규로 포함되었으나 당 신청 상지와 달리 최종 입안과정에서 면 일부가 축소 조정되어 이를 당

로 조정해달라는 공람의견이 수된 바,이에 해 서울시(주택본부 주거정비과)는 노후도 요건에 미

달하는 공동주택을 제척하 다는 의견임.그러나 지역여건상 본 공동주택을 제외할 경우 주변 공동주택

과의 일체 개발과 토지의 효율 이용이 어렵고,정비 정구역은 정비구역지정과는 달리 법 으로 지

정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통상 구역정형화,공공기여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차가 복잡함을 감안할 때 그 동안 계속해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비해왔던 주민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일부 제척 는 일부 추가 등 요구

-일부 제척 는 일부 추가 등을 요청하는 의견은 2개 구역으로서,이 서 구 방배동 528-3번지 일

(8.2ha)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의 경우, 번에 신규 입안되었으나,주민공람기간 970번지 일

주민들이 정구역에서 제척시켜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 는데,이는 970번지 일 건축물

부분이 양호하며, 정구역 신청지 도로변 970번지 일 만 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구역정형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구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나,당 진입로 확보를 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됨.반면에 민원지와 연 한 957번지 일 주민은 추가편입을 요구하고 있고,일부

주민은 신규 지정 자체를 반 하고 있음.

요컨 ,일부포함 일부제척 민원과 련하여 진입로 조정을 통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 하는 안을 포

함하여 신규지정 반 의견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신 하게 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그 외 수된 의견은 용 률 층수상향 요청의견 12건으로서,용 률 층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

본계획상 계획용 률 층수 기 에 의해 설정한 것으로,이의 변경 여부 등은 정비계획수립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며,기타 공람공고를 통해 수된 세부사항은 첨부(공람기간내 제

출된 주민의견 서울시 검토내용,pp.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문 변경사항으로 무장애 생활환경에 한 계획(신설),범

죄 방 환경설계에 한 계획(신설),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한 계획(신설)은 정비사업시 편리하고 안 한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 이라 사료됨.

○ 종합하면,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을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은 주거지종합

리계획 수립방향과의 정합성 비검토,용도지역 기반시설 특성,주민공람 기간 상지역별 토지

건축물의 유형과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 계인의 의견 등에 한 면 한 검토를 통해 신 하게 단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7.질의 답변 요지 :생략

8.토론 요지 :생략

9.심사 결과 :조건부 동의 (출석 원 원 찬성)

○ 진구 진동 145-8번지 일 워커힐 아 트 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등 집단민원이 있는 지역,

체 주민 주민설문조사 회수율과 그 동의율이 50% 등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한 정비 정구역

후보지에 해서는 면 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

※ 첨부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 의견 서울시 검토내용

(공람기간 :2011.6.9〜 2011.6.23)

▶ 주택재개발 등 정비 정구역 지정 련 : 25개 구역 33건

연
사업시

행 식
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

1
동

237

월드빌라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포함 청>

○ 견  : , 창 129  

- 도빌라,월드빌라,한양빌라가 공동  재건

   진해 므 , 동 240 지 한양빌라 2

동  비 역에 포함 청

- 계 용  170%⇒190%, 7 ⇒12 상향 청 

○한양빌라는 1987 도 공  

공동주택  상에 

  포함 가

○도시 ․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2 양천

양천

신월동

207-1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지   행 한 해 청>

○ 견  : (주) 플 리 엔씨  19  

- 비 역 지 에 하는  토지  비

 1/3 상  향후 합 립 건  2/3 상

에 미달 니 비 역 지 하지 말것.

- 행 한  철  

○ 울 공원내 신월간  

야 장 건립  2008.4.3 행

2 시장 주재 민원 책

에  재건 본계 에

  포함하여 변경 진키  결

 지역

3 강

강

곡동

1027

단독주택

재건

<용   상향 청>

○ 견  : 용  11  

- 용  190%, 7  원주민들  과도한

  담  원주민 착  어 우니 20 지 상

향 청

○도시 ․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4 강

강

곡동

567

단독주택

재건

< 상향 청>

○ 견  :  

- 토해양 에 는 2  주거지역   폐지한

다고 했는  7  한  당함.  

○도시 ․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연
사업시

행 식
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

5 강

강

등 동

365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지 >

○ 견  :   77

- 사업  없는 비사업 진 하

  행 한 해  청

- 등 동 529-17, 365-123 는 후건  

에 미달 니 후건  목 에   청

< , 용  상향, 역계변경 >

○ 견  : 가  진 원   

  (동  연  400  첨 ) 

- 한 폐지 청 

- 용  190⇒210% 상향 청

- 528,530,531,532,533 지  가편  청

-  15m도   역경계  동  

○ 후건  재  결과에

  라 결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6 강

강

공항동

61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지  >

○ 견  : 경  

- 비 역 지  하  원룸 등

  개  도  심사 고 망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7 강

강

곡동

424

단독주택

재건

<용   상향 청>

○ 견  : 한승택, 염 암, 빈 

- 주민들  담   도  용   

  상향 청

  1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8 마포

마포  

산동

165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지  >

○ 견  : ,고경 , 훈모, 양

             , 남 

- 상태   망하  재건  함

<용 ,  상향 청>

○ 견  : 고경  

- 용  170%, 7 는 사업  열악하

니 용 ,  상향 청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9 악

악

신림동 

562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행 한 >

○ 견  : 남균  4  

-  들  연  고, ,월

  에 하고 어 재건 사업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10 악

악

남 동

1072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신규지  >

○ 견  : 애  1

 - 재건  하는 토지등 가 많 에도 

 재건  리하게 진하는 사람들에 

해 진 고 어 비 역 지  

- 사   리한 재건 ․재개  지  

역  해 시키는 에   많  피

해  생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연
사업시

행 식
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

11 악

악

신림동

6755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신규지  >

○ 견  : 규  47

- 해당지역  토지등  보다 가  많

 지역  들  다  거주함

- 월 가 하여  없는 지역  향

후 재건  진시 차 들  갈곳  없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12 진

진

장동

145-8

워커 아

트

공동주택

재건

< 비 역 지  >

○ 견  : 채  319  

- 재 리모 링 사업  진 (60%동 )에 

므  역 지  

<용    한 해 >

○ 견  : 강   15 (303 단첨 ) 

- 재  토지 용  하여 용

  210%  하고, 한 해  청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13 진

진

동

127-1

재개

< , 용  상향 청 >

○ 견  : 남  , 충 , 진 청장

- 3 주거지역  용 190⇒210% 

상향 청

-  12 ⇒ 한없   청

< 역 척 청 >

○ 견  : 

- 동 341-47 지 건  역에  척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재검토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14 진

진

동

592

단독주택

재건

<단독주택 재건  공동주택 재건  청>

○ 견  : 진 청장

- 공동주택(한양연립)  지  체 역

 과  공동주택 재건  타당

- 공동주택(한양연립)  지

 체 역  과

고 단독주택지는 5,000㎡미만

 공동주택 재건  타당

15 동

동

사당동

303

단독주택

재건

<사당동 303-44 지내  건립 청 >

○ 견  : (미망 )

- 역내 식 시   건립하는것

  원 , 해당필지  동    지원

   통하여 매 하고  건립 청

○  건립여 에 하여는 

동 에  검토 에 ,

○ 비 역과 하여

는 도 에 하고 어 역

척  가하고 후 비계  

립시 검토하는것  타당함.



연
사업시

행 식
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

16 평

평

동

442

단독주택

재건

< 2동 104 지  척 망 >

○ 견  :   16

- 신  하 고 계약한 상태  개 에 랜

  시간  걸리므  104 지  척 망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17
동

528-3

단독주택

재건

< 토지  >

○ 견  : 한 진  17

- 970-9 지 는 당  허가 한 상  아니

었고, 건  또한 양 한 단독주택지  재건

 하므 , 970-9 지  10필지  

 (  토지 : 970-5,970-6, 970-9 ~

  970-12, 970-15 ~ 970-19)

< 가편  >

○ 견  : 강   18

- 957-8 지에  957-16 지 지  재건  비

역에 포함 

 (편  토지 : 957-8 ~ 957-13, 957-15, 

-16)

< 비 역 지  >

○ 견  : 한   52

- 재건  비 역 지 에 함.

○도 변 토지는 진 도

  폭  해 필 한 사항 .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18
연 동

723-10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지  >

○ 견  :    99 

- 재건  비 역 지 에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19
동

360

단독주택

재건

< 비 역 지  >

○ 견  : 건삼  59

- 재건  비 역 지 에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20 강동

천 동

91-52

(6.0ha)

재개

<지 단 계 에  민 주택사업 허용>

○ 견  : (주) 민엔지니어링  강 산

  - 2001.4.4. 당해 지에 주택 에  민  공

동주택건립  1 지 단 계  

  - 2개  사업 식  진행  경우 주민들  란

스럽고 사업  장 므  지 단 계 에 

 공동주택사업  진행 망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연
사업시

행 식
공람 견 검토내용 비고

21 강동

강동

천 동

178

(8.3ha)

재개

< 비 역 경계 변경>

○ 견  : 강동 청장

 - 후보지 신청시 한 경계   망

 - 근 신  건  재개  경우 집단민원 

생 우

<계 용    >

○ 견  : 강동 청장

 - 계 용  : 190% → 235%

 -       : 12  → 한 없

○ 비 역 

  감안하여 도시계 원

  심  거쳐 결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22 송

송

가락동

192

가락극동

공동주택

재건

<계 용  상향 청>

○ 견  : 주 74

 - 본계 용  210%  그  할 경우

   주민들  가 비용  과도하므  용  

   상향 청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23 송

송

동

166

가락상아

공동주택

재건

<계 용  상향 청>

○ 견  : 주   4

 - 본계 용  210% 는 주민들  가    

담  과도하므  상향 청

 - 동 166-1 지,1필지 3,416㎡가 토지    

 산 에  누락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24 송

송

송 2동

166

가락삼

맨

공동주택

재건

<계 용  상향 청>

○ 견  : 주   2

 - 본계 용  210% 는 사업  없 므   

 300%  상향 청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25 충신동

6

재개

<계 용    상향 청>

○ 견  : 복   51

 - 본계 용  190%, 12  지역   

(충신1 역 214%,12 하  역지 )과    

평 에 맞게 상향  함. 

○도시․주거 경 비 본계

상 계 용    

에 해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 청취(안)

-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에 한 사항 -

의안

번호
368

제출년월일 : 2011.6.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안 건 명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한 의견 청취(안)

(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에 한 사항)

2.입안사유

○ 정비 정구역 지정 추진 사유

-정비 정구역은 315개소로 2006년 단독주택 재건축 도입으로 격히 증가

-정비 정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나,양호한 주

거지의 슬럼 가속화,부동산 투기,주민 갈등 양산 등 부작용도 발생

○ 서울시 『신주거정비 5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이행

-정비 정구역의 신규지정 올해로 종결 ⇒ 정비 정구역 제도 폐지,

주거지종합 리계획으로 환

- 회에 한하여 주민의사를 확인하여 최소한의 범 로 정비 정구역 신규 지정과 불합리한

정비 정구역의 변경 지정 추진

○ 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을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해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본 안건을 상정함

3.입안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제2006-95호(2006.3.23)호로 고시되고, 제2010-421호

(2010.11.25)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정비 정구역 신규 변경 지정 등 사항임

가.정비 정구역 지정 :별첨

1)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11개소(신규 9개소,변경 2개소)

2)단독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37개소(신규 35개소,변경 2개소)

3)공동주택재건축 정비 정구역 :25개소(신규 25개소)



나.환경계획

1)주택재개발부문 제6장 부문별 계획,6.환경계획,3 주거지의 환경계획 기

2)주택재건축부문 제3부 부문별 계획,6.환경 리계획,2 주거지 환경계획 기

당 변경(신 ) 비고

없

□ 장애 생 경에 한 계

 장애 ․ ․여  등  도시  통수단, 건 물 등  용하는  편없

는 생 경  하  해 장애물 없는 생 경 증 도를 용

하여 계  수립한다.

□ 죄  경 계(CPTED)에 한 계

  건 계나 도시계  등  통해 상지역  어  공간특  여 죄가 

생할 를 고 지역주민들  안 감  느끼고 삶  질  향상시킬 

수 는 합  죄 에 한 계  수립한다.

□ 여  편 시  에 한 계

  여  편 시  증진  하  해 비사업에 편 공간, 하는 

공간, 안 한 공간, 쾌 한 공간에 한 계  수립한다.

본계

6. 경계

(주택재개 )

본계

6. 경 리계

(주택재건 )



당 변경 비고

□공공시  보  극  하  한 

티브 도

  또한 공공에  매 하는 시  학 , 공용  

청사 등에 해 도   개 가능

용 률 산 시 고 하여 공공에  매 하는 

공공시  보에 한 거 감  감하고  

한다.

  그래  개 가능용 률 산 시 공공에  매

하는 시 에 해 시 지  1/3  

고 하여 극  시  보를 도하고  

한다

□공공시  등 보  극  하  

한 티브 도

  또한 공공에  매 하는 시  학 , 공용  

청사 또는 학  숙사 지 등에 해 도 

  개 가능용 률 산 시 고 하여 

공공에  매 하는 공공시  등 보에 

한 거 감  감하고  한다.

  그래  개 가능용 률 산 시 공공에  매

하는 시  또는 학  숙사 지 등

에 해 시 지  1/3  고 하여 

극  시  보를 도하고  한다.

본계

3. 용  계

   157쪽 하단

(주택재개 )

당 변경 비고

□공공시  용지  연동  계 용  

  용 률 티브 도는 가  보  공공

시  용지  연동  계 용 률  용하는 

식    공공시 용지  상  는 

는 도시계 도 , 학 용지, 공원용지, 

공용  청사 등  에 해당 다.

  러한  개 하  하여 본 본계 에

는 공공에  매 하는 시 지에 해

는 시 지  1/3에 해당하는 티

브를 공해 시 지를 효과  보하

고  한다.

□공공시  용지 등과 연동  계 용  

  용 률 티브 도는 가  보  공공시  

용지 등과 연동  계 용 률  용하는 식

   공공시 용지 등  상  는 

는 도시계 도 , 학 용지, 공원용지, 공용  

청사, 학  숙사 지 등  에 해당 다.

  러한  개 하  하여 본 본계 에

는 공공에  매 하는 시 지 또는 학  

숙사 지에 해 는 시 지  1/3

에 해당하는 티브를 공해 시 지를 효

과  보하고  한다.

본계

2. 용  계

 177쪽  상,  단

(주택재건 )

다.건축물 도계획

1)주택재개발부문 제6장 부문별 계획,3.건축물 도계획,3 용 률 계획,

1)용 률 인센티 의 도입

2)주택재건축부문 제3부 부문별 계획,3.건축물 도계획,2 용 률 계획,

2)용 률 인센티 제도의 용



당 변경(신 ) 비고

없

 □ 가  상   건립

  ○ 비사업  건립 는 가 수가  거주 가 수 미만  

건립 는 경우 원주민 재 착률 등  지원하고, 주택공  를 

해 1  내에  공간  할하여 2가 가 거주할 수 는  

  주택 건립 계  수립한다.

본계

7.  주거안 책

(주택재개 )

본계

7. 주거안  책

(주택재건 )

라.세입자 주거안정 책

1)주택재개발부문 제6장 부문별 계획,7.세입자 주거안정 책

2)주택재건축부문 제3부 부문별 계획,7주거안정화 책

4.주민 의견 청취에 한 사항

○ 주민 공람공고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1039호(2011.6.9)

-공람기간 :2011.6.9〜 2011.6.23(15일간)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강북구청 주택과 외 19개 구청 정비사업 소 부서

5. 계기 (부서) 의에 한 사항

○ 2011.6.8~ 2011.6.23 계기 의

따로붙임 1.정비 정구역 지정(신규,변경)내역 1부.

2.정비 정구역 지정(신규,변경) 치도 지형도. 끝.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1 진 A 동 127-1 4.3 190 12 60 3 주택
재개

-동 ,남  폭 12m 도  보

-동  8m 통도  보

2 진 A 곡2동 124-55 1.6 190 12 60 3
주택

재개

3 강 B 미아동 767 6.3 190 12 60 3
주택

재개

4 강동 C 천 동 91-52 6.0 190 12 60 3 주택
재개

-천 동 210-7  178 지 

 연계  고 하고 

도 ,공원 등 시  

합 , 역  계  검토

5 강동 C 천 동 210-7 11.2 190 12 60 3 주택
재개

-천 동 210-7  178 지 

 연계  고 하고 

도 ,공원 등 시  

합 , 역  계  검토

6 강동 C 천 동 178 8.3 190 12 60 3
주택

재개

-천 동 210-7  178 지 

 연계  고 하고 

도 ,공원 등 시  

합 , 역  계  검토

7 동 B 신 동 363 4.2 170
7 /
12 60 3

주택
재개 -통학  보 검토

8 등포 A 신 동 113-5 2.6 190 12 60 3
주택

재개 -공공보행통  보

9 A 충신동 6 4.3 190 12 60 3 주택
재개

-  15m 보

-남  6m 도   공원 보

-공공보행통  보

붙임 1

비 역 지 (신규,변경) 

■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 신규지정 : 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 등 9개소(총48.8㏊)

○ 변경지정 :서 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 등 2개소(총12.7㏊)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1
당 C 27 동 8-400 10.0 170

7 /

12
60 3

주택

재개

변경 변경없 7.2 변경없

2 동
당 A 25

동

3가
574 6.6 190 12 60 3

주택

재개

주변개 계 과 연계한 

시  

변경 변경없 5.5 변경없 변경없



■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정구역

○ 신규지정 :서 구 방배동 528-3등 35개소(총131.7ha)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 동 528-3 8.2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공원 주변   계
-  폭 12m 도  보
-공공보행통  보

2 랑 동 134 5.0 190 60 7 2 단독 -동   남  폭 10m 도  보

3 랑 목동 393 1.6 190 60 7 2 단독
-  폭 8m 도  보
-  폭 8m 도  보
-남  폭 12m 도  보

4 천 독산동 47 3.5 190 60
평균

10
2 단독 -  폭 8m 도  보

5 천 시 동 814 3.9 190 60
평균

10
2 단독

-1 주거지역   계
-남  폭 12m 도  보
-  폭 10m 도  보

6 천 독산동 1022 2.5 190 60 7 2 단독 -남  폭 12m 도  보

7 천 시 동 879 2.1 190 60 7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  8m 도  보

8 천 시 동 804 1.3 190 60
평균

10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진  폭 12m 보

9 천 시 동 874 1.8 190 60 7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  폭 8m 도  보

10 진 동 592 1.0 190 60 7 2 단독

11 진 양동 227 3.5 190 60 12 2 단독

12 강동 동 70 1.4 190 60 12 2 단독

13 마포 산동 165 1.9 170 60 7층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14 마포 망원동 439 1.1 190 60
평균
10층 2 단독

15 연 동 723-10 3.8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공원진  한 공공보행통  보

16 동 360 7.9 19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동  폭 6m 도  보
-  폭 12m 도  보
-남  폭 15m 도  보
-동  통 공공보행통  보

17 동 상도동 244 7.4 190 60 12 2 단독
-남  폭 12m 도  보

-진  검토

18 동 사당동 303 2.1 190 60 12 2 단독
-동   남  폭 8m 도  보

-  10m 도  보

19 평 동 442 8.0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  폭 15m 도  보
-동 에  지 폭 12m 도  보

20 강 공항동 61 2.7 190 60
평균

10
2 단독 -   동  폭 15m 도  보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1 강 등 동 567 2.8 190 60 7 2 단독

-동  폭 8m 도  보
-  폭 6m 도  보
-남  폭 12m 도  보
-동  연결하는 공공보행통  보

22 강 등 동 643 2.3 190 60
평균

10
2 단독 -남  폭 8m 도  보

23 강 등 동 654 2.8 190 60
평균

10
2 단독

-동  폭 15m 도  보
-남  연결하는 공공보행통  보

24 강 등 동 365 4.7 190 60
평균

10
2 독

-  폭 15도  보

-공공보행통  보

25 강 곡동 424 4.7 190 60 7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26 강 곡동 1027 3.0 190 60 7 2 단독 -  15m 도  보

27 양천 신월동 207-1 1.0 170 60 7 2 단독 -  8m 도  보

28 악 천동 685 9.8 190 60 12 2 단독

-통학  보
-  폭 15m 도  보
- 동쪽에  남  통 폭 15m 도  보
-  폭 12m 도  보

29 악 신림동 646 11.5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단지   통도 는  지하

 폭 15m 보
-단지 남   통도 는  지하

 폭 15m 보
-공공보행통  보

30 악 남 동 1072 1.0 190 60
평균
10

2 단독

31 악 천동 1646 1.9 170 60 7 2 단독

32 악 신림동 624 2.9 190 60 12 2 단독 -  15m 도  보

33 악 신림동 675 7.8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공공보행통  3개  보
- 고가  산 락 지역  공원  보

34 악 신림동 562 3.6 190 60 7 2 단독

35 악 신림본동 409-151 1.2 170 60 5 2 단독

- 비움직  크고 시  는 만큼 
비 역 후보지  포함하 , 향후 주거지
합 리계 과  합  지할  는 계

 립할 것

○ 변경지정 : 랑구 화동 158-11번지 등 2(총5.9ha)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1 랑

당 10 동 158-11 1.0 190 60 7층 1 단독 -  폭 8m 도  

변경 변경없 1.5 변경없 -  폭 8m 도  

2 평

당 22 동 23 1.4 170 60 5층 2 단독

변경 변경없 4.4 변경없



■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정구역

○ 신규지정 :서 구 반포동 65-1등 25개소(총84.63ha)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 포동 65-1 1.15 210 50 - 2 공동
- 아 트

-  폭 44m 도  보

2 동 725 4.34
평균계 용

(170, 210)
50 - 2 공동

-신삼 아 트

-동  폭 15m 도  보

-  폭 44m 도  보

3 등포 신 동 4759 1.6 210 50 - 2 공동 삼 아 트

4 등포 래동5가 22 1.1 210 60 - 2 공동 진주아 트

5 등포 당산동5가 7-2 2.9 210 60 - 2 공동 원 2차아 트

6 송 동 3 3.4 210 50 - 2 공동 가락1차 아 트

7 송 가락동 176 4.1 210 50 - 2 공동 삼 가락아 트

8 송 가락동 192 4.0 210 50 - 2 공동 가락극동아 트

9 송 동 166 1.0 210 50 - 2 공동 가락상아1차아 트

10 송 송 동 166 6.2 210 50 - 2 공동 가락삼 맨 아 트

11 동 237 1.32 170 60 7 2 공동 월드빌라

12 2동 440 3.2 190 60 12 2 공동 보 아 트

13 동 314 2.66
평균계 용

(170, 210)
50 - 2 공동 극동아 트

14 강남 도곡동 540 1.1 210 50 - 2 공동 도곡삼 아 트

15 강남 동 63 2.87 210 50 - 2 공동 우 1차

16 강남 개포동 652 3.21 - - - 2 공동 개포우 3차아 트
(지 단 계 에 )

17 강남
청담동 65

5.1 210 50 - 2 공동 진 아 트
삼 동 53-2

18 강남 개포동 653 3.56 - - - 2 공동 개포 1차아 트
(지 단 계 에 )

19 강남 개포동 649 5.5 - - - 2 공동 개포경남아 트
(지 단 계 에 )

20 강남 원동 615-1 2.08 - - - 2 공동
개포한신아 트

(지 단 계 에 )

21 강남 도곡동 464 3.64 - - - 2 공동 개포도곡한신아 트
(지 단 계 에 )

22 동 장안동 95-1 2.5 210 50 - 2 공동 장안 아 트

23 강동 동 270 4.9 210 50 - 2 공동 삼 맨 아 트

24 진 장동 145-8 11.3
190
(50)

60
(20)

12
(4 ))

2 공동
워커 아 트

( ): 연 지지역

25 악 미 동 746-43 1.9 190 60 12 2 공동 신림건 아 트



붙임 2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신규 지정 >

1. 진구 군자동 127-1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1 진 A 1 동 127-1 4.3 190 12 60 3
주택

재개

-동 ,남  폭 12m 도  보

-동  8m 통도  보



2. 진구 곡동 124-55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2 진 A 2 곡2동 124-55 1.6 190 12 60 3
주택

재개



3.강북구 미아동 767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3 강 B 12 미아동 767 6.3 190 12 60 3
주택

재개



4.강동구 천호동 91-52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4 강동 C 천 동 91-52 6.0 190 12 60 3
주택

재개

-천 동 210-7  178 지 

 연계  고 하고 

도 ,공원 등 시  

합 , 역  계  검토



5.강동구 천호동 210-7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5 강동 C 천 동 210-7 11.2 190 12 60 3
주택

재개

-천 동 210-7  178 지 
 연계  고 하고 

도 ,공원 등 시  
합 , 역  계  검토



6.강동구 천호동 178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6 강동 C 천 동 178 8.3 190 12 60 3
주택

재개

천 동 210-7  178 지 
 연계  고 하고 도 ,

공원 등 시  합 , 
역  계  검토



7.동작구 신 방동 363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7 동 B 신 동 363 4.2 170
7 /

12
60 3

주택

재개
-통학  보 검토



8. 등포구 신길동 113-5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8 등포 A 신 동 113-5 2.6 190 12 60 3
주택

재개
-공공보행통  보



9.종로구 충신동 6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9 A 충신동 6 4.3 190 12 60 3
주택

재개

-  15m 보

-남  6m 도   공원 보

-공공보행통  보



<주택재개발 정비 정구역 변경 지정 >
1.서 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1
당 C 27 동 8-400 10.0 170

7 /

12
60 3

주택

재개

변경 변경없 7.2 변경없



2.성동구 호동 574번지 일

∎ 치도

연
생 역

동 지
(㏊)

용

(%)

건폐

(%)

진

단계

사업시

행 식

비
비고

2 동
당 A 25

동

3가
574 6.6 190 12 60 3

주택

재개

주변개 계 과 연계한 

시  

변경 변경없 5.5 변경없 변경없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정구역 신규 지정 >

1.서 구 방배동 528-3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 동 528-3 8.2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공원 주변  
 계

-  폭 12m 도  보
-공공보행통  보



2. 랑구 화동 13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 랑 동 134 5.0 190 60 7 2 단독 -동   남  폭 10m 도  보



3. 랑구 면목동 393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 랑 목동 393 1.6 190 60 7 2 단독

-  폭 8m 도  보

-  폭 8m 도  보

-남  폭 12m 도  보



4. 천구 독산동 47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4 천 독산동 47 3.5 190 60
평균

10
2 단독 -  폭 8m 도  보



5. 천구 시흥동 81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5 천 시 동 814 3.9 190 60
평균

10
2 단독

-1 주거지역   계

-남  폭 12m 도  보

-  폭 10m 도  보



6. 천구 독산동 1022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6 천 독산동 1022 2.5 190 60 7 2 단독 -남  폭 12m 도  보



7. 천구 시흥동 879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7 천 시 동 879 2.1 190 60 7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  8m 도  보



8. 천구 시흥동 80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8 천 시 동 804 1.3 190 60
평균

10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진  폭 12m 보



9. 천구 시흥동 87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9 천 시 동 874 1.8 190 60 7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  폭 8m 도  보



10. 진구 구의동 592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0 진 동 592 1.0 190 60 7 2 단독



11. 진구 자양동 227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1 진 양동 227 3.5 190 60 12 2 단독



12.강동구 둔 동 70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2 강동 동 70 1.4 190 60 12 2 단독



13.마포구 성산동 165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3 마포 산동 165 1.9 170 60 7층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14.마포구 망원동 439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4 마포 망원동 439 1.1 190 60
평균
10층 2 단독



15.서 문구 연희동 723-10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5 연 동 723-10 3.8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공원진  한 공공보행통  보



16.서 문구 홍제동 360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6 동 360 7.9 19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동  폭 6m 도  보
-  폭 12m 도  보
-남  폭 15m 도  보
-동  통 공공보행통  보



17.동작구 상도동 24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7 동 상도동 244 7.4 190 60 12 2 단독
-남  폭 12m 도  보

-진  검토



18.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8 동 사당동 303 2.1 190 60 12 2 단독
-동   남  폭 8m 도  보

-  10m 도  보



19.은평구 불 동 442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9 평 동 442 8.0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  폭 15m 도  보

-동 에  지 폭 12m 도  보



20.강서구 공항동 61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0 강 공항동 61 2.7 190 60
평균

10
2 단독 -   동  폭 15m 도  보



21.강서구 등 동 567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1 강 등 동 567 2.8 190 60 7 2 단독

-동  폭 8m 도  보
-  폭 6m 도  보
-남  폭 12m 도  보
-동  연결하는 공공보행통  보



22.강서구 등 동 643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2 강 등 동 643 2.3 190 60
평균

10
2 단독 -남  폭 8m 도  보



23.강서구 등 동 65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3 강 등 동 654 2.8 190 60
평균

10
2 단독

-동  폭 15m 도  보

-남  연결하는 공공보행통  보



24.강서구 등 동 365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4 강 등 동 365 4.7 190 60
평균

10
2 단독

-  폭 15m 도  보

-공공보행통  보



25.강서구 화곡동 42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5 강 곡동 424 4.7 190 60 7 2 단독 -동  폭 12m 도  보



26.강서구 화곡동 1027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6 강 곡동 1027 3.0 190 60 7 2 단독 -  15m 도  보



27.양천구 신월동 207-1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7 양천 신월동 207-1 1.0 170 60 7 2 단독 -  8m 도  보



28. 악구 천동 685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8 악 천동 685 9.8 190 60 12 2 단독

-통학  보
-  폭 15m 도  보
- 동쪽에  남  통 폭 15m 도  보
-  폭 12m 도  보



29. 악구 신림동 646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9 악 신림동 646 11.5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단지   통도 는  

지하  폭 15m 보
-단지 남   통도 는  

지하  폭 15m 보
-공공보행통  보



30. 악구 남 동 1072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0 악 남 동 1072 1.0 190 60
평균
10

2 단독



31. 악구 천동 1646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1 악 천동 1646 1.9 170 60 7 2 단독



32. 악구 신림동 62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2 악 신림동 624 2.9 190 60 12 2 단독 -  15m 도  보



33. 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3 악 신림동 675 7.8 170 60 7 2 단독
-1 주거지역   계
-공공보행통  3개  보
- 고가  산 락 지역  공원  보



34. 악구 신림동 562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4 악 신림동 562 3.6 190 60 7 2 단독



35. 악구 신림본동 409-151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5 악 신림본동 409-151 1.2 170 60 5 2 단독

비움직  크고 시  

는 만큼 비 역 후보지  

포함하 , 향후 주거지 합 리계

과  합  지할  는 계

 립할 것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 정구역 변경 지정 >

1. 랑구 화동 158-11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1 랑
당 10 동 158-11 1.0 190 60 7층 1 단독 -  폭 8m 도  

변경 변경없 1.5 변경없 -  폭 8m 도  



2.은평구 불 동 23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2 평
당 22 동 23 1.4 170 60 5층 2 단독

변경 변경없 4.4 변경없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정구역 신규 지정 >

1.서 구 반포동 65-1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 포동 65-1 1.15 210 50 - 2 공동
- 아 트

-  폭 44m 도  보



2.서 구 방배동 725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 동 725 4.34
평균계 용

(170, 210)
50 - 2 공동

-신삼 아 트

-동  폭 15m 도  보

-  폭 44m 도  보



3. 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3 등포 신 동 4759 1.6 210 50 - 2 공동 삼 아 트



4. 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4 등포 래동5가 22 1.1 210 60 - 2 공동 진주아 트



5. 등포구 당산동5가 7-2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5 등포 당산동5가 7-2 2.9 210 60 - 2 공동 원 2차아 트



6.송 구 문정동 3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6 송 동 3 3.4 210 50 - 2 공동 가락1차 아 트



7.송 구 가락동 176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7 송 가락동 176 4.1 210 50 - 2 공동 삼 가락아 트



8.송 구 가락동 192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8 송 가락동 192 4.0 210 50 - 2 공동 가락극동아 트



9.송 구 오 동 166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9 송 동 166 1.0 210 50 - 2 공동 가락상아1차아 트



10.송 구 송 동 166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0 송 송 동 166 6.2 210 50 - 2 공동 가락삼 맨 아 트



11.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1 동 237 1.32 170 60 7 2 공동 월드빌라



12.구로구 구로2동 440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2 2동 440 3.2 190 60 12 2 공동 보 아 트



13.구로구 구로동 314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3 동 314 2.66
평균계 용

(170, 210)
50 - 2 공동 극동아 트



14.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4 강남 도곡동 540 1.1 210 50 - 2 공동 도곡삼 아 트



15.강남구 치동 63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5 강남 동 63 2.87 210 50 - 2 공동 우 1차



16.강남구 개포동 652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6 강남 개포동 652 3.21 - - - 2 공동 개포우 3차아 트
(지 단 계 에 )



17.강남구 청담동 65번지,삼성동 53-2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7 강남
청담동 65

5.1 210 50 - 2 공동 진 아 트
삼 동 53-2



18.강남구 개포동 653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8 강남 개포동 653 3.56 - - - 2 공동 개포 1차아 트
(지 단 계 에 )



19.강남구 개포동 649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19 강남 개포동 649 5.5 - - - 2 공동 개포경남아 트
(지 단 계 에 )



20.강남구 일원동 615-1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0 강남 원동 615-1 2.08 - - - 2 공동 개포한신아 트
(지 단 계 에 )



21.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1 강남 도곡동 464 3.64 - - - 2 공동 개포도곡한신아 트
(지 단 계 에 )



22.동 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2 동 장안동 95-1 2.5 210 50 - 2 공동 장안 아 트



23.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3 강동 동 270 4.9 210 50 - 2 공동 삼 맨 아 트



24. 진구 장동 145-8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4 진 장동 145-8 11.3
190
(50)

60
(20)

12
(4 )

2 공동
워커 아 트

( ) : 연 지지역



25. 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

∎ 치도

연
역

동 지 (㏊)
계

용 (%)
건폐
(%)  

진
단계

주택
비고( 건)

25 악 미 동 746-43 1.9 190 60 12 2 공동 신림건 아 트


